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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민원행정

1. 친절․봉사행정

가. 일반민원 처리 황
(단  : 건)

구분

연도
계

유기한․고충민원
창구즉결민원

소계 인․허가 등 진정, 질의, 건의

2009 338,252 4,186 3,705 481 334,066

나. 여권민원 수 황
(단  : 명)

구분

연도
계

종류별 성  별 연     령     별 

단수 복수 남 여 20이하 21～30 31～40 41～50 51～60 61이상

2009 1,097 257 840 604 493 151 153 112 143 272 266

2.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

  2009년 7월 1일 우리 군이 여권사무 행기 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군에서 여권 수, 심사, 발 , 교부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발  소요

일수도 7〜10일에서 4일로 단축하게 되었음. 

 ※ 행체제 : 한시  여권사무 행기 (2009. 12. 31. 만료)

3.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조 사 기 간 조사인원 조사결과만족도 조사문항 조사방법

2009.  6.  1〜 6. 15 226명 83%

15문항 우편  직9. 15〜 9. 30 221명 86%

12. 15〜12. 31 226명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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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적 관리

1. 지적행정 관리

가. 기본 황

1) 면   지번 수(2009. 12. 31)

구     분 경상북도 우 리 군 비  율

면 (㎢)

필지 수

19,027.680

5,574,012

660.865

240,643

3.4%

4.3%

2) 토지이용별 황(2009. 12. 31)
(단  : ㎢, %)

구 분 계 농경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공공용지 임 야 기타

면  660.865 195.306 12.278 544 675 1.794 365.980 84.285

구성비 100.0 30.2 1.8 0.08 0.1 0.27 55.3 12.7

3) 소유구분별 황(2009. 12. 31)
(단  : ㎢, %)

구   분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면    660.865 542.503 87.162 3.014 28.185

구 성 비 100.0 82.1 13.2 0.45 4.2

4) 읍․면별 지 공부등록 황(2009. 12. 31)
(단  : ㎡)

면 ․지번 수

읍․면별

계

면    지  번  수

합        계 660,864,848.3 240,643

   천   읍 47,367,703.1 26,391

용   문   면 71,178,849.5 20,341

상   리   면 67,319,434.2 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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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지번 수

읍․면별

계

면    지  번  수

하   리   면 34,455,195 10,074

감   천   면 65,025,532.5 23,472

보   문   면 64,794,184.2 18,477

호   명   면 62,304,543.8 21,811

유   천   면 38,720,602.4 19,053

용   궁   면 31,793,398.9 17,129

개   포   면 36,224,159.1 16,167

지   보   면 78,445,730.5 29,619

풍   양   면 63,236,515.1 25,683

5) 지 공부 보 황(2009. 12. 31)
(단  : 장, 권)

구      분 계 공 부 명 수   량

장(카드) 230,850
토 지  장 206,225

임 야  장 23,750

도     면 7,212

지     도 5,917

임   야  도 356

수치 지 도 939

부     책 827
토 지  장 654

임 야  장 173

산화일

( 재 폐쇄, 말소)
304,059

토지․임야 장 283,527

공유지연명부 20,532

6) 지 기  리 황(2009. 12. 31)
(단  : )

계 지 삼각 지 삼각보조 도근 비      고

5,235 16 83 5,136 GPS상시 측소 1개소

※ GPS상시 측소 : 천군 천읍 서본리 240번지(문화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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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민원 관리

가. 즉결민원처리(2009. 12. 31)
(단  : 필)

계 장등본
지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열  람

기  타

(등록증명)

117,269 59,057 31,811 14,943 2,561 266

나. 기한민원처리(2009. 12. 31)
(단  : 필)

계 등록 환 분 할 합 병 지목변경 기 타

5,741 16 3,774 456 924 1,120

다. 토지소유권변동정리(2009. 12. 31)
(단  : 필)

계 보  존 이  기  타

18,912 255 9,784 6,251

라. 토지표시변경등기 탁(2009. 12. 31)
(단  : 건)

계 토  지 임  야 기  타

4,868 3,248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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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부동산 관리

1. 개발이익환수제도

가. 목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

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 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

하고, 지가 상승분에 한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 인 이용을 

진하여 국민경제의 건 한 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

나. 개발부담  부과 상사업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9개의 사업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다음과 같다.

구      분     상    사    업

◦ 부과 상 사업의 규모

 ∙ 직할․ 역시 제외

    (990㎡이상)

 ∙ 비도시계획 지역

    (1,650㎡이상)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공업단지 조성사업, 단지 조성사업

도심개발사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개발

여객자동차 터미 사업  화물터미 사업

골 장 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된 개발사업

다. 개발부담 의 정산  배분

1) 개발부담  = 개발이익 × 25%

               = {부과종료시 의 지가 - (부과개시시 의 지가+개발

                   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 × 25%

2) 징수 의 배분

◦ 징수된 개발부담 의 50/100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 (국고)특별회계에 귀속된다.

  ※ 2005. 1. 1 이후에 인․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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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과 징수 실

◦ 3건    8,109㎡    18,325천원

2. 공시지가조사

가. 표 지 공시지가(2. 28 결정공시)

1) 지가는 형성요인이 복잡하여 감정평가사로 하여  그 지역의 표 이 

될만한 필지의 지가를 조사하여 표 지로 선정하고 토지평가 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 그 기 이 된다.

2) 2009년도 표 지 분포 황

용  도  지  역  별
(단  : 필)

계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리지역 농림지역 기타

2,438 75 92 6 44 1,429 792 -

지     목     별
(단  : 필)

계 답 지 임야 기타

2,438 702 888 481 344 23

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1) 토지 련 국세  지방세의 부과기 이 되며, 한 개발부담 , 농지 용

부담  등 각종 부담 과 부료(사용료) 등의 부과기 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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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일정(1. 1 기준)
(단  : 필)

구 분
토지특성

조    사
지가산정

열 람 

의견제출

부동산평가

원회심의
결정공시

이의신청 

  처리

필 수 161,503 161,503 63 161,503 161,503 439

일 정 1～2월 3월 4～5월 5. 16 5. 31 6～7월

2)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표 지와 특성차이에 

따른 배율을 표 지공시지가에 곱하여 가격을 산정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 이해 계인이나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천군토지평가 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 의 확인 후 결정․공시한다.

2009년 개별공시지가 최고․최저지가 현황
(단  : 원/㎡)

구분

용도지역

최   고   지   가 최      지   가

토지소재지 지 가 토지소재지 지 가

상업지역 천읍 노하리 75-19 1,790,000 감천면 포리 389-5 23,600

주거지역 천읍 남본리 245-280 338,000 감천면 포리 307 4,210

공업지역 천읍 심리 734-3 105,000 천읍 심리 723-3 20,900

녹지지역 천읍 심리 774-2 67,400 천읍 우계리 산84-1 378

리지역 풍양면 낙상리 161-17 252,000 지보면 소화리 15-2 128

농림지역 호명면 능리 692-4 20,700 용문면 내지리 산75 131

다. 천군부동산평가 원회 개최

일  시 장   소 안        건 참석인원

2.  6 상회의실 표 지 공시지가 심의 12

5. 19 〃 ’09. 1. 1 기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필지 심의 11

7. 24 〃 ’09. 1. 1 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심의 13

10. 19 〃 ’09. 7. 1 기  개별공지지가 심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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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년 비 지가변동 명세

1) 천군의 지난해 비 지가상승률은 2.5%로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가최고 상승지역은 호명면(상승률 37.3%)이고, 하락지역은 용문면

(하락률 2.0%)임

  ∙ 천군 호명면 산합리일  도청이  정지 상승

  ∙ 보문면 오암리, 호명면 황지리 일  골 장  기반시설 조성으로 

인한 지가상승

◦ 년 비 지가변동명세를 보면 다음과 같음.

  ∙ 50% 과 하락     30필지(조사 상의  0.02%)

  ∙ 20% 과～50%하락    509필지(조사 상의  0.32%)

  ∙ 10% 과～20%하락  1,559 필지(조사 상의  0.97%) 

  ∙ 5% 과～10% 과  7,626 필지(조사 상의  4.72%)

  ∙ 5%까지 하락 68,824필지(조사 상의 42.61%)

  ∙ 0%(불변) 63,245필지(조사 상의 39.16%)

  ∙ 5%까지 상승 10,936필지(조사 상의  6.77%)

  ∙ 5% 과～10%상승  3,431필지(조사 상의  2.12%)

  ∙ 10% 과～20%상승  1,571필지(조사 상의  0.97%)

  ∙ 20% 과～50%상승    749필지(조사 상의  0.46%)

  ∙ 50% 과 상승   2,573필지(조사 상의  1.59%)

  ∙ 신규조사    450필지

마. 구제수단

1) 이의신청

◦ 지가가 공시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나 이해 계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지가에 하여 재조사 검증, 심의 등의 차를 

거쳐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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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심

◦ 이의신청 결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행정소송

◦ 행정심  재결결과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소 가능

3.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 개업을 건 하게 지도․육성하여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인 개사  개인에 한 지도․단속 등을 통하여 부동산 가격과 

․월세값 안정으로 부동산에 한 투기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 현황
(단  : 개소)

계 공인 개사 개인 법  인

26 24 2

  ◦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공평과세기반구축을 해 부동산거래에 따른 

신고제도는 공인 개사의업무  거래신고에 한법률 규정에 의거 시행

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검인 953건, 신고 2,771건 총 3,724건을 처리

하 으며, 한 부동산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한 과태료 1건에 

500천원을 부과․징수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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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거래 허가제도 운영

  ’08. 6. 8일 경상북도 도청이 정지로 결정된 천군 호명면․지보면 일부

지역를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등우려가 있어 경상북도에서 

2009년 3월 1일 ～ 2014년 2월 28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09. 

3. 1 지정하 음.

가. 허가 상 지역

◦ 천군 호명면 산합리, 능리, 본리, 오천리, 백송리, 송곡리, 한어리

   천군 지보면 암천리

나. 허가 구역 면  : 23.1㎢

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

1) 도시지역 : 주거(180㎡ 과), 상업(200㎡ 과),공업(660㎡ 과) 

              녹지(100㎡ 과), 용도지역지정이 없는 곳(90㎡ 과)

2) 도시지역외의 지역 : 농지(500㎡ 과) 임야(1,000㎡ 과)

                       농지  임야이외의 토지(250㎡ 과)

라. 토지거래계약 허가 건수 

1) 경작용 30필 41,219㎡

2) 임업용  1필  6,620㎡

3) 주거용  5필  2,100㎡

4) 사업용  2필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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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도로명주소(새주소)사업 추진

1.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주소 표시체계는 한일병합 후 일제가 근 화된 토지제도를 수립

한다는 명목하에  국토를 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써 수탈 

 조세징수 목 의 토지지번 방식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토지지번 표기방식은 속한 경제개발  인구 증으로 인한 토지

이용의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져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상가ㆍ빌딩ㆍ공장 등의 건물에 주소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방문ㆍ통신의 불편, 화재ㆍ범죄 등에 한 신속한 응곤란, 물류비용의 증가 등 

제반사회, 경제  문제를 낳고 있다. 

  이 게 100여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 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ㆍ정보화시 에 맞는 치정보 체계 도입을 하여,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새주소(도로명주소)사업이다.

2. 사업개요

  ◦     치 : 천군 지역(12개 읍면)

  ◦ 사업기간 : 2007. 6 ∼ 2011. 12월

  ◦ 사 업 량 : 660.87㎢ (1:2,000지형도 인덱스 768도엽)

  ◦ 사 업 비 : 1,000,000천원(국비 30% 도비 21% 군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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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실적 및 계획

  ◦ 2007.  6월 :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사업 용역계약체결

  ◦ 2007. 12월 : DB구축을 한 장조사 완료

                   천군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한 조례제정(12.07.)

  ◦ 2008.  2월 : 천군새주소 원회 구성(2. 27)

  ◦ 2008.  3월 : 주․보조간선 도로구간  도로명 설정

                   그 외 도로구간(길 도로) 설정  지조사

  ◦ 2008.  4월 : 도로명 확정․공고, 건물번호 확정

  ◦ 2008.  6월 :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사업DB구축

  ◦ 2009. 12월 : 도로명   건물번호  시설물설치사업완료

  ◦ 2010. 10월 : 도로명주소안내지도제작 배부

  ◦ 2010. 12월 : 도로주소의 고지․ 고시  7 공 장부 주소 환

  ◦ 2011. 12월 : 공 장부 9,180여종 주소 환

  ◦ 2012.  1월 : 도로명주소(새주소)를 법 주소인 생활주소로 활용

4. 기대효과

  ◦ 불합리한 주소체계 개편으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 배송의 정확도 제고로 물류비용 감

  ◦ 소방․방범․우정업무 등 공공부분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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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주택행정

1. 농촌주거환경개선

  쾌 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농어 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연친화  농 마을 조성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가. 주택개량

  재 주택개량사업은 4,559동(지원 2,584동, 자력 1,975동)을 개량하

으며, 차 농가소득증  등으로 주택개량사업 희망농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지원기 은 세 당 연면  100㎡이하 신축 주택에 하여 4천만원을 연리 

3.0%로 5년거치 15년상환 융자하고 있으며 상가구에 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는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2009년도 주택개량 현황
(단  : 동)

계 지      원 자      력

108 60 48

나. 농 빈집정비사업

  최근 격한 이농 상으로 농 지역의 빈집발생이 크게 증가하여 주거

환경을 해하고 있어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빈집을 정비하여 불량청소년

들의 비행장소를 근 하는 등 쾌 한 농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우리 군 빈집 발생수는 총 2,670동으로서 이  2,204동을 기 정비 완료하

으며 잔여물량에 해서도 향후 지속 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농촌빈집정비 현황
(단  : 동)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비      고

철  거 110 100 100 100 100

재활용 - - 14 15 19 귀향이주민 빈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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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행정

가. 주택 황

2009년말 현재 주택현황
(단  : 가구)

계 단  독 다세 연  립 아 트

20,667 17,985 113 372 2,197

나. 아 트 황

  우리 군에서는 2009년 재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은 20개 단지에 

2,197세 를 건립하 으며 이  소득, 무주택 서민들을 하여 임

주택 355세 를 건립하여 소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 

하 다.

다. 건축물부설주차장 황

  건축물부설주차장에 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  지도 검을 실시

하여 반사항에 하여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하며, 천소식지  언론

매체를 활용 사  홍보 계도를 하고 있으며 지속 인 지도단속으로 건축

물부설주차장의 유지 리를 계속할 계획이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단  : 개소, , 면)

계 자주식 기계식 부지인근설치

699 629 1 69

4,156 3,909 15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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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축행정지도

  규제개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축허가, 신고규모완화 등 최근 건축법의

폭 인 개정에 따른 법의식 이완 등으로 탈․불법건축물의 량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한 극 인 방 책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법건축행  단속은 사후 발하여 조치보다도 사 방에 을 두

고 군상설 검반 3개반 9명을 구성운 하고 공무원의 지역담당제를 실시

하여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 단속결과 조치 황은 다음

과 같다.

불법건축물 단속결과 조치현황
(단  : 건)

            구분 

  년도
  발

조  치    황
비 고

고  발 철  거 이행강제 부과

2009 5 2 3 -




